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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현 재
	개 정 (안)
	비 고

	제5조(특별포상 대상자 선발) ① 특별포상 대상자는 학과주임교수 또는 학생처장이 별지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, 추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9.2.11)

	제5조(특별포상 대상자 선발) ① 특별포상 대상자는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이 별지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, 추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9.2.11.) (개정: 2026.3.1)

	학과장들의 대외활동 시 효율성, 편의성 증진

	제9조(학사경고). 
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을 과할 수 있다. 

	제9조(학사경고) 
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을 과할 수 있다. (개정: 2026.3.1)

	

	제11조(징계통보) 학생처는 징계결과를 본인, 본인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및 보증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	제11조(징계통보) 학생처는 징계결과를 본인, 본인의 지도교수와 학과장 및 보증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6.3.1)

	

	제13조(징계해제) 
② 징계기간 만료전에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 해제를 제청하거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해제를 제청한다. 

	제13조(징계해제) 
② 징계기간 만료전에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 해제를 제청하거나 또는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생생활위원회에 징계해제를 제청한다. (개정: 2026.3.1)

	



